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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16. 10. 31.

다. 회 부 일 : 2016. 11. 03.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본부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9,478억 8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144억 4천 2백만원

(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예산
2016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2,802,822 2,947,888 2,733,446 214,442(7.8%)

세외

수입

경상적 12,302 13,111 13,111 0

임시적 23,512 14,218 14,218 0

지방교부세 169 200 - 200(순증)

국고보조금 등 2,335,248 2,376,299 2,269,876 106,423(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590 544,060 436,241 107,819(24.7%)



나. 세출예산

❍ 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4조 9,452억

7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99억 9백만원(7.4%)이 증가되

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6년

비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합 계 4,461,346 4,945,275 4,605,366 339,909

행정운영경비 679 498 498 -

재 무 활 동 436,351 530,431 422,613 107,818

사 업 비 4,024,317 4,414,345 4,182,255 232,09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총괄 검토

○ 2016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예산집행 실태

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4조9,452억7천5백만원)과 비교하여 30개 사업

3,408억 6천 9백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의 0.02 %인 1개 사업 9억 6천

만원을 감액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4,945,275 4,605,366 △960 0.02% 340,869 6.9%

사 업 예 산 4,414,345 4,182,255 △960 0.02% 233,050 5.6%

행정운영경비 498 498 - -

재 무 활 동 530,431 422,613 - 107,818 25.5%

※ 총 31개 사업 증 339,909백만원 (국비 106,423백만원, 시비 233,486백만원)

- 증액사업 : 30개 사업 증 340,869백만원 (국비 106,921백만원, 시비 233,948백만원)

- 감액사업 : 1개 사업 감 960백만원 (국비 498백만원, 시비 462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총 4조 9,452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된 바, 사

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155억 4천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15억 9천 7백만원 등이 각

각 편성되었음.



2 세입 추경안 검토

○ 복지본부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9,478억 8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144억 4천 2백만원(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

은 다음과 같음.

<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예산
2016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2,802,822 2,947,888 2,733,446 214,442(7.8%)

세외

수입

경상적 12,302 13,111 13,111 0

임시적 23,512 14,218 14,218 0

지방교부세 169 200 - 200(순증)

국고보조금 등 2,335,248 2,376,299 2,269,876 106,423(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590 544,060 436,241 107,819(24.7%)

- 지방교부세 증액은「폭염관리대책비」로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증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발

생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분(국비50:국비50)

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임.

3 세출 추경안 검토

가. 추경안 중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총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매칭사업 중 2015년 미교부 국비 이월액 및 2016년



사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하여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세

출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9억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1억 6천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5백만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4억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269억원)”, “의료급여사업(1,802억)”, “긴급복지지원

사업(2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1,07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13억8천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8억2천만원)” 등 총 30개

사업에 3,408억 6천 9백만원(국비 1,069억 2천 1백원, 시비 2,339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x2,376,299)

4,945,275

(x2,269,876)

4,605,366

(x106,423)

339,909

정책사업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x20,388)

225,719

(x18,227)

223,166

(x2,161

2,55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x10,064)

15,540

(x8,373)

13,629

(x1,691)

1,911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x1,096)

1,597

(x953)

1,430

(x143)

168

통합사례관리 지원 (x1,981)

3,085

(x1,978)

3,080

(x3)

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x7,193)

67,154

(x6,923)

66,749

(x270)

405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주도형)

(x20)

20
-　 (x20)

20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x21) -　 (x21)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31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x14)

14
-　 (x14)

14
정책사업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x926,341)

1,712,796

(x833,782)

1,502,959

(x92,559)

209,83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x413,841)

623,745

(x395,500)

596,845

(x18,341)

26,900

의료급여사업 (x488,888)

1,015,190

(x416,469)

834,953

(x72,419)

180,237

긴급복지지원사업 (x11,705)

17,558

(x9,905)

14,858

(x1,800)

2,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24,288 416,469 107,819

정책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x1,114,660)

1,593,752

(x1,113,742)

1,591,711

(x918)

2,041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x1,996)

10,906

(x1,936)

10,846

(x59)

59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x2,604)

10,657

(x2,388)

10,441

(x216)

216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x643)

13,017
11,452

(x643)

1,56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x10,312)

18,788

(x10,312)

18,588

(x-)

200

정책사업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x31,672)

107,634

(x30,591)

105,834

(x1,081)

1,800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x31,087)

68,450

(x30,591)

67,235

(x496)

1,215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x585)

2,755

(x-)

2,170

(x585)

585

정책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47,752)

182,887

(x46,140)

179,664

(x1,612)

3,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x1,696)

3,404

(x786)

1,583

(x910)

1,820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x63)

318

(x55)

301

(x8)

1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x2,085)

4,182

(x1,392)

2,796

(x693)

1,386

정책사업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x180,266) (x173,540) (x6,726)



2) 2016회계연도 성립전 예산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집행부는 국비매칭사업중 국고보조금 증액 변동에 따라 시비매칭에 따른 추경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추경편성시까지 집행시기를 미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

방재정법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였음.

- 2015회계연도까지는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간주처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465,304 453,645 11,65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x8,250)

16,500

(x7,860)

16,330

(x390)

17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x420)

5,780

(x399)

5,728

(x21)

5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x83,688)

168,654

(x78,992)

160,454

(x4,697)

8,200

장애수당 (x14,886)

40,877

(x13,888)

38,880

(x998)

1,997

장애인의료비 지원 (x2,628)

5,256

(x2,077)

4,154

(x551)

1,10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x479)

1,159

(x410)

1,020

(x69)

139

정책사업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x5,535)

50,304

(x4,728)

49,496

(x808)

808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x1,380)

3,185

(x720)

2,525

(x660)

66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x148)

591

(x-)

443

(x148)

148

정책사업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x49,684)

75,949

(x49,126)

75,780

(x558)

168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x4,173)

6,662

(x4,029)

6,445

(x145)

217

내일키움통장 (x911)

1,337

(x-)

425

(x911)

911

희망키움통장 Ⅰ․Ⅱ (x6,708)

12,189

(x7,206)

13,149

(x△498)

△960



리 제도1)를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사용한 바, 별도의 추경 없이 예산변경 사용

이 가능했음.

-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간주처리 조항 삭제됨에 따

라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변

경되었음.

- 집행부는 국고보조금 증액변동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이 필요한 사업 중에 추

경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하였음.

지방재정법

○ 집행부가 추경 성립전 사용제도에 따라 집행한 예산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의

료급여 사업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이며,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은 국

민안전처에서 폭염대책 홍보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를 시비로 편성한

내용임.

○ 15개 사업의 기정예산(9,904억 6천 7백만원) 대비 7.8% 증액된 774억 9천9백만

원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포함)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했음.

1) 간주처리 :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운영하는 방식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당초예산(A) 성립전 예산(B) 변경 후(A+B)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계 990,467 479,602 510,865 79,262 79,062 200 1,069,729 558,664 511,06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629 8,373 5,256 1,471 1,471 15,100 9,844 5,256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1,430 953 477 92 92 1,522 1,045 477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 - - 20 20 20 20 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 - - 14 14 14 14 0

의료급여 834,953 416,469 418,484 72,419 72,419 907,372 488,888 418,484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846 1,936 8,910 59 59 10,905 1,995 8,910

어르신 복지시설기능보강 10,441 2,388 8,053 216 216 10,657 2,604 8,053

경로당활성화및지원강화 11,452 - 11,452 643 643 12,095 643 11,452

어르신 돌봄서비스지원강화 18,588 10,312 8,276 200 200 18,788 10,312 8,476

어르신사회활동지원 67,235 30,591 36,644 1,215 1,215 68,450 31,806 36,644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지원 2,170 - 2,170 585 585 2,755 585 2,170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330 7,860 8,470 609 609 16,939 8,469 8,47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

2,525 720 1,805 660 660 3,185 1,380 1,805

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443 - 443 148 148 591 148 443

내일키움통장 425 - 425 911 911 1,336 911 425



○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통하여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분 확보 이

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경 성립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조기집행 한시적 운영 – 행자부 공문(2.12일, 9.2일)

‣

∼

∼

※

○ 집행부의 위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2).

○ 집행부에 따르면,

- 지방재정법 상의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

부된 경비’라 함은 ‘국가의 사업비 전액 부담여부가 아닌, 사용결정액수 전액

의 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임.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비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관하여도 국가로부터 용도를 지정받아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선집행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음.

○ 법률고문 의견에 따르면

2) 서울특별시의회 법률고문의 의견회신을 보면 적법설 1명, 위법설 2명으로 위

법설이 다수 의견임.



- 지방재정법(제45조)이 ‘소요 전액의 국비가 교부된 것’이어야 한다고 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원칙이고, 성립전 사용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같은 조항의 제2호에서 “재난 구호 및 복구” 등 예외적

으로 긴급한 예산 사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상의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전액이 국비로 교부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용도가 정해진 국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

하여 지자체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제45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일부가 지방비 부담 사업을 포함하

여 해석할 경우, 선집행된 경비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삭감

할 수 없고 계상된 예산대로 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3)에 따라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방비 부담 사업을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임.

○ 두 의견을 종합해보면, 집행부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성립전 사용

예산제도를 활용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법 취

지에 맞지 않는 확장 해석에 기초한 위법한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위법성의 논란은 성립전 사용예산분을 포함한 추경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을 통해 치유된다고 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성립전 사용예산제도 활용은 의

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

립전 사용예산제도를 지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관계 속에서 적법성을

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확보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추경안 중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하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성장기의 감각

적·정신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사업 개요

○

○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에 대한 감액 내시를 세 차례 통

보(16.4.15, 16.7.19, 16.10.14)하여 기정 예산 169억 3천 9백만원을 4억 3천9백

만원 삭감하여 165억원(국비 82억 5천만원, 시비 82억 5천만원)으로 최종 내

시하였음.

○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 163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165억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8,250,092)

16,500,184

(x7,860,278)

16,329,870

(x389,814)

170,314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x8,250,092)

16,500,184

(x7,860,278)

16,329,870

(x389,814)

170,314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국비 389,814천원, 시비 △219,500천원)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국시비 매칭 사업의 예산수치가 다르게 표시된 것

은 서울시가 2016회계연도 편성시에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한 바에 따라 기

정예산(169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회계상의 작성상 오류로

인하여 확정내시보다 적은 163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집행부

는 해명함.

○ 집행부는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소요예산이 감추경되었으나, 예산 집행상 서

비스 비용 지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과 같이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은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회계상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이나 예산변경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단년도 예산원칙을 감안한 과학적·치밀한 예산 집행 필요

가. 부적절한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 설정

○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 중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와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정예산(104억 4천만원) 대비 2.1% 증액(2억 1천만원)

106억 5천 7백만원이 추경안을 편성되었음.

<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016년 11월 15일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2,535 8,842 22.3% 77.7%

○ 국고보조금 증액(2억1천6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어르신복지시설 증축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로 상당한 예산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는 추경전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

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용률(11월 15일 기준)을 보

이고 있는 같은 사업을 성립전 예산 사용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집행부의 권

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연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앞으로 예산편성

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사상자 지원 157 64 94 59.6%



5 국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상위법 제·개정 필요

○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편성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비 매칭분을 추가 편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871 426 445 51.1%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63 402 662 62.2%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설
정 연구용역

300 　 300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
선 방안 연구용역

80 　 80 100.0%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650 275 375 57.7%

복지본부 워크숍 13 6 6 50.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2,535 8,842 77.7%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7 177 220 55.4%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00 　 100 100.0%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4,178 5,390 8,788 62.0%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700 100.0%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4 　 14 100.0%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996 232 763 76.7%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10 3 7 66.3%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연구용역

150 　 150 100.0%

장애인 관련 TF팀 운영 100 48 52 51.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796 871 1,925 68.9%

여성장애인 교육 41 16 24 60.0%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7 3 4 61.1%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621 4 2,617 99.8%



성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이러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

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고 하겠음.

○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해

서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추어서 수동적•피동적 자세로 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의 가장 문제점은 사무처리가 명확히 분리되

어 있지 않고, 중첩적이며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산의 사용부담도 명

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획득하여 추진한 사업이 그 지방자치

단체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체계적인 낭비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무배분에 대해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하며,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

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하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적 차원에

서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위임한 사무

및 단체위임한 사무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자

치단체 자체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